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3조 관련)

다음의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분야 장비

소방

1)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2) 저울

3) 소화전밸브압력계

4) 헤드결합렌치

5)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6)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

험기연결폴대, 음량계

7)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

8) 무선기(통화시험용)

9)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10) 조도계(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11) 화재 및 피난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2)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13) 피난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14) 교육ㆍ훈련 평가 기자재

가) 연기발생기

나) 초시계

전기

1)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3) 검전기

4) 클램프미터

5) 절연안전모

6) 고압절연장갑

7) 절연장화

가스

1) 가스누출검출기

2) 가스농도측정기

3)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4) 가스누출 검지액

위험물

1)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옴 이하)

2)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 가능할 것)

3) 정전기 전위측정기

4)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

5) 진동시험기

6) 표면온도계(섭씨 영하 10도 ～ 300도)

7) 두께측정기

8) 소화전밸브압력계

9) 방수압력측정계

10) 포콜렉터

11) 헤드렌치

12) 포콘테이너

건축

1) 거리측정기

2) 건축 관계 도면 검토가 가능한 프로그램(AUTO CAD 등)

3)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밀리미터 이하일

것)


